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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 하천구역은 지자체의 여가 활용 공간 및 지역 축제장으로 인식되면서 개발압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

만 하천구역의 고유 기능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훼손지 복원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개발계획은 

매우 신중히 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간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계획의 제도적 이행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의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검

토 가이드(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연구배경에 대한 이해와 목적달성을 위해 하천구역의 법·제도 현

황, 개발계획 현황, 환경영향평가서 검토·협의의견 등의 조사결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하천기본계획의 전략환

경영향평가는 하천구역의 지구지정과 공간활용 범위 및 방향성을 계획하는 중요한 상위계획이므로, 향후 실시계

획과 연계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평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친수시설 조

성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을 

마련하였다. 추후, 본 연구결과가 하천구역내 친수시설 조성계획 수립시 자연친화적인 개발의 지침 및 가이드로서

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하천구역, 환경영향평가, 검토가이드, 친수시설, 지구지정

Abstract : Recently, local governments have recognized river zones as leisure spaces and local festival venues, and hence, the 
pressure for developing these zon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given the unique functionalities of river zones and th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maintaining facilities and restoring damaged areas, a development plan must be selected carefully. 
To preserve river zones and to facilitate nature-friendly space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improv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which is a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procedure for project plans. This study prepared a draft guide for EIA 
by providing an overview of the research background and survey outcomes, including the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on river 
zones, development plans, and opinions on EIA. The results showed that because strategic EIA of basic river plans is important for 
district designation of river zones and the scope and direction of space util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meticulous 
business plan before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mini EIA linked to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a plan to derive a reasonable 
assessment. Additionally, this study provides a draft guide for EIA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water-friendly facility construction 
plans considering the location characteristics and to reflect the factors that can reduce the environmental impacts during the mini 
EIA stage. In the future, we expect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instructions and guides 
for the development of nature-friendly and water-friendly facilities in river zon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plans. 

Keywords : River zo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guide, Water friendly facility, District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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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천구역은 홍수발생시 침수가 되어 물길이 흐르는 곳으로

서, 평상시에는 수변완충구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다 

광범위한 완충지의 일반적인 기능은 주변으로부터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의 여과·차단으로 인한 수질오염원 저감, 하천변 식

생을 통한 수자원 정화 및 강턱 안정화, 수온상승 방지, 홍수로 

인한 하천 토양침식 방지, 수변 생물 서식처 제공, 지표수와 지

하수의 유사 및 교육 위락 공간 제공 등으로 그 역할이 다양하

다(Figure 1) [1-3]. 미국 코네티컷 주에서는 완충지대의 기능별 

폭을 세분화된 이격거리 정보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예로 강둑

안정화는 최소 4.5 m, 영양염류 저장은 최소 18 m가 필요한 것

으로 보고한바 있다[4].
하천을 바라보는 중요도의 수준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독

일 등 선진국에서는 자연성이 훼손된 하천은 복원(예, 콘크리

트 호안 제거, 자연하상복원 등)이 필요하며, 주로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5]. 반면, 국내는 산업

화와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의 확대와 제방 설치로 인해 하천부

지가 축소·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친수활

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용 공간의 확보를 위한 둔치 성토와 

인위적 포장 등의 개발행위로 하천의 기능이 약화되었다[6]. 
더구나 요즘과 같이 강우패턴의 큰 변화가 발생되는 시기에는 

하천관리에 어려움이 크므로, 하천 고유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완충지 개발은 최대한 지양하고 기 훼손된 지

역을 복원하거나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이용하는 등의 환경

친화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하천공간

의 친환경적 활용 및 관리방안을 위한 연구로서, 하천구역 내 

수목 식재 및 수리적 영향 연구[7], 주민 입장에서의 하천사업 

편익 반영을 위한 성과 지표 개발[8], 하천 친수환경 분야와 관

련된 법제도 조사 및 분석[9], 하천의 지구지정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조사[10], 하천친수시설의 모니터링가 평가체계 구축[11] 
및 하천점용허가 있어 통신빅데이터의 이용가능성 연구[12] 등

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사례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 사업이 계획되었을 시 

자연환경 등의 영향에 중점하여 사업계획을 검토하거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성 연구는 제한적이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

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되며, 실질적으로 개발계

획의 진행 여부 결정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가제도 

내 본 연구와 관련된 사업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진행되는 하천기본계획과,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세부적인 

공간계획을 포함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다. 하천의 

친수공간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

가와 연관된 평가 및 검토 가이드(안)이 마련된다면 보다 합리

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사업계획이 수립 및 이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태친화적 하천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천구역의 보전과 자연친화적인 공

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원칙과 가이드(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의 연구에 대한 배경

으로 하천구역에 대한 개념과 관련 법·제도, 개발현황(계획) 등
의 조사 내용을 포함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하천구역 이용관련 법률, 지침, 고시 등의 법제도

와 연구 논문·보고서를 포함한 학술 문헌 및 환경영향평가서 

자료현황 조사(검토전문기관 검토의견 포함) 등을 통해 수행하

였다. 법률 및 고시의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에서 검색하여 활용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 정보는 환경

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으로부터 확인하였

다. 환경영향평가서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하천공간 활용계획

의 수립이 가장 활발히 발생된 2014년도부터 2020년을 기준으

  

Figure 1. Riparian area(left) and riparian functions(right)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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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3. 국내 하천구역 관련 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

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

률로,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역 단

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3]. 개별적인 하천(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을 토대로 법적 관리를 이행

하고 있으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하천구역을 설정ㆍ

관리하고 있다. 하천구역은 제방이 있는 곳으로 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 토지 등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유형으로 정의되며(Table 1), 이수·치수·환경 관리를 위한 정비 

및 허가(행위제한)를 이행하는 공간에 해당한다. ｢하천법｣ 제

44조에 의하면 하천구역 안에서는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해 보

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하천법｣ 제

33조에서는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하천구역 이용)를 이

행할 경우, 하천기본계획의 적합 여부와 하천수 사용 및 공작

물 설치 등으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치수/이수)을 고려하

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 경작 행위, 가축을 방목

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

조물을 설치하는 행위(구조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제외) 등은 허가하여서는 안된

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환경

부고시 제2021-304호)에 따르면 하천의 유지·관리(치수 및 이

수 포함)에 지장이 없고,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

경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에서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근간이 되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하천 구역의 환경을 보전 및 복원하거나 공간을 활

용하기 위해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able 
2). 따라서 하천구간 중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구간은 철저하

게 보전하거나 적극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높은 

곳은 계획적으로 이용하는 등 하천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른 체

계적 공간관리가 필요하며 이에 기반하여 하천구역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친수지구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

루는 곳으로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휴식·레저 공간 등으

로 이용하는 지구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

한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 등의 연접지역에 한해 이용 

가능 공간을 마련하는 정도의 제한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Jo and Kim(2019)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하천공간

의 지구 구분 취지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평가 및 설정기

준이나 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리청의 

업무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8]. 고로 추후 

하천구역의 지구지정 및 공간활용에 따른 자연생태계 교란·영
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지구지정 업무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천구역의 친수시설물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은 하

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

누어 진행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이고 체

계적으로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상위계획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연계

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 규정에 따라 사업의 승인 전에 실시한다. 한국하천일

람(국토교통부, 2018) 자료에 의하면 국내 국가 및 지방하천은 

각각 93개소(3,297 km)와 4,712개소(26,933 km)에 달한다. 이

중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비중은 국가하천 95.5% 및 지

방하천 86.3%으로 각각 약 659.6 km2 및 약 16.7 km2의 면적에 

해당한다. 전체 하천의 51.2%에 해당하는 17,803 km 구간은 

개수(제방정비)가 완료되었고, 남은 48.8%의 하천이 제방 보강 

및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치수관리

를 위한 지속적인 하천구역 정비가 예상된다[13]. 이외, 하천구

역의 지정 및 고시의 이행절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지역·지구 등의 입안 →

Table 1. Definition of river zone (River Act Article 10)
Category Description 

No. 1 ∙ An area where a completed embankment, the site of the relevant completed embankment, and land on the side of the streambed 
from the completed embankment, exist

No. 2 ∙ An area where a planned embankment, the site of the relevant planned bank, and land on the side of the streambed from the 
planned bank, exist

No. 3
∙ A district in which no bank is planned in the basic river plan and the land is equivalent to a planned width between two 

riverbanks (referring to the width, which is necessary to allow the flow of a volume of water equal to the flood discharge volume 
that serve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an installation plan for river facilities)

No. 4 ∙ The land below the estimated flood levels of a dam, an estuarine bank, a flood control area, or a reservoir

No. 5 ∙ A place where a linear structure serves as a bank, and land on the side of the streambed forms the crest of the bank slope in 
the direction of the river 

No. 6 ∙ A river whose basic river plan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land over which water is likely to flow at least once a year on 
average as measured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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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 청취 →개별법상 지정절차 진행 →

지형도형 등 작성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지형도면 등 고

시의 순서로 진행된다[14].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친수시설 개발 및 계획현황 

국내 하천구역의 개발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 본격적

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때 하천 경작지를 정리하고 둔치를 개선

하여 당시 1,728 km의 자전거길과 산책로, 레저 활동 공간(수
상레포츠 등) 캠핑장, 주차장, 휴게시설, 체육시설 등을 광범위

하게 조성하였다[15].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국가 하천에 

총 297개(도심 141개소, 비도심 156개소)의 친수지구가 조성되

었으며, 도시구간에서는 낙동강 수계가 그리고 비도시 구간은 

한강 수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계별로는 

한강 70개소(10.1 km2), 낙동강 수계 94개소(30.4 km2), 금강 수

계 70개소(15.0 km2), 영산강 수계 46개소(9.7 km2), 섬진강 수

계 17개소(1.5 km2) 등으로 확인되었다[12]. 하지만 국내 하천

은 집중호우에 의해 수자원이 일시에 대량 유출되는 수문적 특

성을 보여 첨두홍수량과 평수기-홍수기의 수위 차가 상당히 크

므로, 하천구역에 친수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시설의 활용 및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예, 성남시 탄천 파크골프장 등)이 발

생할 수 있다[16].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계획홍수빈도 이상의 

폭우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하천구역 내 시설

물 설치는 더욱 신중히 계획되어야 한다. 한편, 환경부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보도 참고자료(2014)에 의하면 자전거길, 
체육시설 등 대도시의 친수시설 이용률은 높으나 비도시 지역 

이용률은 저조하여 지역별 이용률 격차가 큰 실정으로, 시설 

규모를 적절히 제고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시설을 폐쇄하고 

자연복원하는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17]. 이는 시설물 설치에 사용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에 소모되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리예산 부

족 등 상황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실수요를 면밀히 검토

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천구역 내 구체적인 친수시설물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소

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계획이 활발

히 수립되었던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51건이 진행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친수시설의 개발계획을 수계별로 보면 낙동강 

25건 > 한강 13건 > 영산강 9건 > 금강 4건으로 진행된 바 있

으며, 기존 하천기본계획 상의 친수지구 지정 규모가 큰 낙동

강 수계의 개발 건수가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
발사업의 유형은 파크골프장(18건) > (오토)캠핑장(6건) > 체

육시설(4건) > 물놀이시설(2건) > 생태공원(2건) 등의 개발 순

으로 나타났으며 다목적 광장, 주차장, 초화류(조경) 공원 등의 

계획이 혼재된 사업도 다수 확인된다(Figure 2). 다수의 개발사

업을 차지하는 파크골프장은 제외지 범람원 지형(둔치)을 활용

한 체육시설로서 2018년부터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에도 지차체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도자료에 의하

면, 파크골프장은 장비나 비용 등이 일반 골프에 비해 더 저렴

하고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점차 이용자가 증가

하는 추세이며, 대구시의 경우 2007년 100명 대비 2017년에는 

5천 명으로 이용자 수가 5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8]. 
이와 같이 국민 여가생활의 변화와 향후 노년층 인구의 증가 

현상을 감안하면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의 지속적

인 증가가 예상된다.

Table 2. Classification and subdivision of district designation in river area (River basic plan establishment guidelines, 2018)
Zone Description 

Preservation District ∙ A district managed for conservation rather than use, where artificial maintenance  and human activities are 
minimized and the natural state is maintained

Special Preservation 
District

∙ A district with a particularly high preservation value for the natural ecosystem and  high historical and 
cultural uniqueness to be completely preserved by restricting  artificial maintenance other than inevitable 
river construction

Ordinary Preservation 
District

∙ A district managed mainly for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river ecosystem,  history, culture, and 
landscape 

Buffer Preservation 
District

∙ A district that functions as a buffer space to protect the preservation districts from  the effects of development 
pressure and hydrophilic activities

Hydrophilic District ∙ A place where nature and humans live harmoniously and which is easily accessible  for citizens, and thus, 
is used as a resting and leisure space for residents

Central Hydrophilic 
District

∙ A local attraction area where citizens of large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visit  from a long distance to enjoy 
various leisure, cultural, and sports activities, and  which is managed as an important hydrophilic space with 
high utility of its rivers

Peripheral Hydrophilic 
District

∙ A district managed as a nature-friendly hydrophilic space where residents of nearby  areas have access to 
enjoy leisure activities, walking, and sports 

Restoration District

∙ An area that requires restoration or improvement of ecosystems history, culture, and  landscapes destroyed 
by factors, such as direct reinforcement, concrete protection,  and (provided, an area, where hydrophilic 
activities are planned following restoration  of ecosystem, history, culture, and landscape, is to be designated 
as a hydrophilic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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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안) 및 시사점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과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감소시키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법적절

차로, 자연친화적인 하천구역의 관리를 위한 핵심 이행도구이

다. 하천구역의 친수시설물 설치는 하천기본계획의 공간관리

계획에서 지정된 친수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시행되는데, 
여기서 하천기본계획은 지구지정 구간과 공간관리 방향을 위

주로 작성되어 실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수지구 

설정의 타당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지만 공간관리계획의 경우 

구체적인 지구지정 기준이 미흡한 실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현재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잠재된 환경영향을 확인하여 보전방안을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실정이므로 하천

기본계획의 특성에 맞도록 해석하고 대안평가 등 평가 과정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13]. 즉,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

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친수지구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대

안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친수지구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천기

본계획에 대한 다음의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검토해

야 한다. 첫째, 하천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요소(물리·화학·
생태적 중요도 및 사회경제적 접근성 등)의 평가, 둘째, 하천현

황 평가 결과에 근거한 공간관리계획(보전지구, 복원지구, 친

수지구) 입지의 타당성 대안평가, 셋째, 후속하는 실시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관리계획 지구지정의 목적과 시설물 설치 범위

를 검토 및 협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구지정과 관련해서는 

하천의 자연생태계가 비교적 건전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거

나 인간의 간섭행위로 훼손되었지만 자연생태계로의 회복이 

가능한 구역 등은 복원 및 보전지구로 설정하는 방안을 우선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존의 복원 및 보전지

구를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는 계획은 향후 실시단계에서 자

연환경의 영향이 크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변

의 개발현황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과 하천구

역의 개발방향이 설정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효

과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하천구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언급한 것처럼 현재는 하천구역 내 친수지구의 

지정에 관한 대안평가가 미흡하고 하천의 자연환경 조건에 따

른 친수시설물 설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므로 실

시계획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하천공간의 무분

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따라서 하천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검토 가이드의 제안이 필요한 실정이

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사업계획과 관련된 전문 검토기관

과 협의기관의 의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점하

여 의견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친수시설물 조성에 따른 주

요 환경이슈와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방안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무비료·무농약 관리를 저감방안으로 계획하고 토양 잔류

량 검사를 통해 모니터링하도록 협의된 바 있다. 또한 유수의 

소통을 위해 최소한의 시설물 설치를 유도하고(필요한 경우 제

방 및 제내지에 설치), 잦은 침수구역 제척 및 충분한 수변완충

공간 확보, 인공(불투수성) 포장 및 경관용 식재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외 다

수의 사업에서 법정보호종 보호방안(배수로·측구 탈출로 등), 
습지대 보전방안, 기 훼손지를 활용한 시설물 조성계획 수립 

등의 의견이 확인된다. 또한, 하천구역 내 행위제안 및 저감방

안의 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천의 횡적·종적 연결성을 고려

하면 개발사업 입지의 타당성에 관한 이슈가 검토의견으로 제

기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특히 해당하천이 보전관리의 필요성

이 큰 지역(상습침수지역, 수질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

구역, 수질보전특별 대책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동

물 보호구역)과 연계된 입지를 지닌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기
타 국지성 호우에 취약한 지역,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시행된 

 

 

Figure 2. Case of water-friendly facilities in the river zon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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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변에 유사시설이 기 존재하는 지역 등에 대한 입지 문

제 사항들도 제기되고 있다. 입지적 특성 이외에도 사업의 특

성을 고려할 경우, (오토)캠핑장 사업은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재해위험성, 수질오염원 발생으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 등의 사

유로 친수지구 내 위치할지라도 대체로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광범위하게 설치되는 물놀이 시설 및 주차

장 또한 수변완충공간 훼손 및 하천수질악화 등으로 대부분 사

업계획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개진되었다[19]. 이와 같은 부정

적 측면의 전문가 의견은 하천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존재할 지

라도 수변완충구역은 가능한 보전되어야 할 공간으로서 철저

히 관리하고 환경적 영향이 큰 사업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는 것이며 근접한 제내지에 여유부지가 있다면 그 곳에 설치하

는 계획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둔다[20].
연구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개진된 검토 및 

협의의견 등을 기반으로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가이드(안)을 제안하였다. 가이드의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입지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우선적

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항이 충족될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와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Table 3). 
나아가, 제안(안)은 하천구역은 하천의 자연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수변 완충구역으로서 가능한 보전되어야 할 공간이며, 친
수시설물 등 하천구역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도 하천환경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전예

방의 원칙에 따른다. 아울러, 하천구역의 개발계획이 하천환경

과 지역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인 사례분

석을 통해 보완하고 추가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지침으

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하천의 친수시설에 대한 설치 가

이드로 국토교통부의 하천친수시설(KDS 51 80 05: 2018)을 살

펴볼 수 있으나, 홍수 시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대책에 대한 

내용들이 지침의 주를 구성하고 있어 친수시설 설치로 인한 환

경성 측면의 평가 가이드로는 미흡하다. 
하천구역의 개발은 제내지에 비해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

Table 3. EIA guidelines draft for creation of water-friendly facilities in the river zone
Draft guide for mini EIA (Guide direction)

Validity of location 
considering social 

dem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compatibility with 
higher-tier plan

Appropriateness of 
facility type and 

land use plan

Appropriateness of 
facility management 

plan

※ Review of the need of the project and validity of location ※∙ Review the feasibility of socioeconomic factors for designing the development plan of the hydrophilic district 
(such as demand for hydrophilic facilities, population, presence of similar hydrophilic facilities in the 
surrounding area, maintenance history of the planned section (such as ecological river development project)) to 
confirm the necessity of the project plan.∙ Confirm the conformity of the plan for spatial management (direction of district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 basic river plan, which is a higher-tier plan, along with the impact on the water flow plan (such as planned 
flood level).∙ Confirm whether the proposal for action conflicts with the River Act and whether permission for occupancy is 
complied.∙ Review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water quality preservation areas (such as water quality preservation 
areas and their connected areas and areas exceeding target water quality standards) and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ocation by reviewing the disaster areas (such as permanent and humid flood areas).∙ Review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nature preservation areas (such as wild animal protection zones, 
ecological nature first-rate sites, and conservation zones/restoration zone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ocation.∙ Evaluate the nature of the river zone according to the status of animals and plants, such as legally protected 
species, and review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restoration measure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location.

※ Review the validity of the project plan and reduction measures ※∙ Establish a land use plan by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using land having low conservation value, such as 
damaged land, based on the status of land use in the planned district and nearby areas.∙ Review the mathematical impact of the facility and planting plan (whether or not water flow communication will 
be affected) and prepare a reduction plan to identify and exclude frequent flooded areas (e.g., a 10-year 
frequency). ∙ Install artificial structures, such as artificial shore protection, soil/cut-off, and concrete pouring, in excluded 
areas and prepare measures to minimize damage to nature.∙ Refrain from installing new parking lots and vehicle roads in excluded areas (encourage inland illustration, and 
establish a plan change only for maintenance of existing facilities).∙ Avoid installing new facilities, such as campsites and swimming pools, where additional water pollution loads 
occur within excluded areas.∙ Avoid installing riverbed facilities (bridges and beams) for hydrophilic purposes (only permitted for 
transportation and irrigation purposes).∙ Practice fertilizer-free, pesticide-free, herbicide-free activities and inspect pesticide/herbicide/fertilizer residues 
in soil when managing grasslands, such as golf courses. ∙ Place guiding routes (such as pedestrian roads, bicycle paths, and trails) on the edge of the embankment.∙ In the case of parks and multipurpose squares, restrict events, such as festivals, to the maximum possible extent.∙ Prepare measures to protect the habitat of legally protected species.



하천구역 내 친수시설물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검토 가이드 연구 233

문에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하천환경에 대한 난개발이 우

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하천점용허가를 취득한 이후 소

규모환경영향평가로 접수되므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

에 대해 사업추진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이에 관리

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연계하여 하천구역의 이용에 관한 

허가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구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수계별 또는 지역별 하천공간 이용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보다 광역규모에서 친수지구 설정과 친수시

설 설치에 관한 일괄적인 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대전 국토청에서는 청주·공주·
부여·세종을 대상으로 지구별 공간계획의 수립과 함께 무분별

한 하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다[21]. 

5. 결 론

국내 하천공간은 고유의 수문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 공간활

용 및 시설관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기점으

로 개발계획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천구역은 자연본

래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고려할 때 개발보다는 보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지자체의 개발압력과 비교적 용이한 하천점용 절

차로 인해 개발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다. 동 공간내 무분별한 

친수지구 지정 확대와 시설물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평가제도의 강화와 적절한 평가방안 가이드 마련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하천구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자연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

향평가 가이드(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해당 (안)은 사업의 필

요성과 상위계획과의 공간계획 연계성을 포함한 친수시설물 

조성 방향의 평가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이해관

계자인 대행기관, 검토기관, 협의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가이드(안)은 정량적 기준이 아닌 친

수시설 사업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과 학술적 연구사례를 위

주로 제안된 것이어서 상당부분 정성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 따라서 향후 공간별 친수시설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의 

과학적인 규명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

는 평가기법(예, 사업유형별 시설도입가능 면적 및 포장 비율/
소재 등)의 개발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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